
원통형 선별기 점검작업 중 끼임원통형 선별기 점검작업 중 끼임 (인천본부 2019-21-11-004)

재해개요 재 해 상 황 도

2019년3월12일(화) 22시

경 건설 폐기물 처리 및 

재활용업체인 ○○○의 

토분 선별작업장에서 설

비점검 중이던 재해자가 

가동중인 원통형 선별망

과 이를 둘러싸는 고정프

레임 사이에 끼어 사망한 

재해임.

현장조사결과

   ○ (불안전한 상태) 선별기 상부 보호덮개 해체 

       : 신규설치 시 선별 2호기 상부 전면에 보호덮개가 있었으나, 생산 가동하는 과정에서

         선별망(Ø30 정도)에 진흙이 엉켜 붙어 이를 쉽게 제거하기 위해 보호덮개를 제거함.

   ○ (불안전한 행동) 청소·점검 등의 작업시 전원 미차단

       : 원통형 선별기의 청소·점검 시에는 전원을 차단한 후 작업을 실시해야 하나, 설비

         구조상 전원차단 후에도 회전망이 완전히 정지하기 위해서는 일정 시간이 소요되고,

         이상소음의 발생원을 찾기 위해서는 설비가 동작중이어야 하므로 전원을 미차단함.

원인 및 대책

 ▣ 재해발생 원인

  ❍ 정비 등의 작업시의 운전정지 등 미실시

    - 원통형 선별기 등의 정비·청소 작업 시에는 해당 기계의 운전을 정지해야 하나, 

전원을 차단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상 소음을 점검하던 중 사고가 발생함

  ❍ 선별기 상부 보호덮개 미설치 및 해체 후 작업

    - 기계의 원동기·회전축 등 근로자가 위험에 처할 우려가 있는 부위에는 덮개 등

      을 설치해야 하나, 회전부위에 보호덮개가 미설치되었으며, 보수 등의 사유로 

      이를 해체하였더라도 해당 작업을 완료 후에는 원상복구 했어야 함.

 ▣ 재해예방 대책    

  ❍ 정비 등의 작업 시 운전정지 후 작업 실시

    - 원통형 선별기 등의 정비·청소 작업 시에는 반드시 해당 기계의 운전을 정지한

      후 작업하여야 하며, 작업자가 정지하기 쉬운 위치에 비상정지장치를 설치해야 함.

  ❍ 원통형 선별기 상부 보호덮개 설치 및 추락방지조치 실시 

    - 원통형 선별기의 상부에는 회전하는 선별망으로부터 근로자의 신체를 보호할     

수 있는 견고한 구조의 보호덮개를 설치하고, 해당 지역에 출입을 금지해야 하

며, 설비의 점검 및 보수, 청소 등을 위해 부득이하게 작업발판을 설치하는 경

우에는 발판 측면에 추락예방을 위한 안전난간을 설치해야 함.


